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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뇨 수집 운반업 허가
2014.04.17 조회수 748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 전라남도 여수시-2011-0015

담당부서 기후환경과

상위법령 하수도법 제45조 제1항

조례 여수시 분뇨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조례 제17조

유형 1호 - 허가

등록사유 국토도시개발

법령공표일 기존규제

존속기한 2007-12-31

규제시행/폐지일 2007-12-31

규제내용 ① 시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·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현재 및 장래의 분뇨발생량
등을 감안하여 영업구역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. ② 분뇨 수집·운반업 허가 조건 및 수집·운반능력 등 기타 필요
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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